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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1)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양경욱

**

2018년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는 감정노동자의 건강

을 보호하기 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재는 감정노동자 보

호조례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매뉴얼을 배포

하고 있다. 그동안 학술  연구들은 감정노동자가 겪는 심리  건강 악화의 

문제를 집 으로 다루어 온 반면,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해서

는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재 많은 조직들이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를 수립하고 있지만 그것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 감정노동 종사자 465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휴식지원 제도는 감정소진을 직  낮추었고, 

고객 처지원 제도는 표면연기와 고객비시민성을 낮춤으로써 간 으로 감정

소진을 하시켰다. 요컨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감정소진에 해서 방효

과와 사후  회복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감정노동, 고객 비시민성,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감정소진

논문 수일: 2021년 10월 12일, 심사의뢰일: 2021년 10월 18일, 심사완료일: 2022년 1월 28일
 * 본 연구는 순천향 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 다.

** 순천향 학교 경 학과 조교수(k-yang@sch.ac.kr)

노 동 정 책 연 구
2022. 제22권 제3호 pp.33~66

한 국 노 동 연 구 원

http://doi.org/10.22914/jlp.2022.22.3.002



  노동정책연구․2022년 제22권 제3호34

I. 서 론

20세기 후반 이후 선진국은 서비스 산업 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면서 감

정노동(emotional labor)이 사회 으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감정노동이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 하기 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은 억 르는 행 를 

의미한다(Hochschild, 1983). 부분의 서비스 조직들은 고객에게 친 하고 따

뜻한 감정을 표 하기를 요구하므로,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자신의 부정 인 감

정은 억제하면서 따뜻하고 친 한 감정을 표 하기 해 노력한다. 서구사회에

서는 1980년  이후부터 감정노동의 문제가 이슈화된 데 반해, 한국은 1990년

 이후부터 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 이 늘어나면서 다소 뒤늦

게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2010년 에는 라면 

상무, 땅콩회황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들은 고객응  노동자의 건강 문

제에 본격 으로 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감정노동자의 심리  건강이 사회 으로 이슈화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한 제도들이 차 구상되기 시작하 다. 먼  서비스업종 노동조합들이 단체교

섭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한 조치들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기 시작했다. 

2012년 로 알코리아의 노사는 최 로 감정노동 수당  휴가, 감정노동 해소 

로그램 등을 포함한 단체 약을 체결하 다. LVMH 코스메틱스 노조는 선제

으로 악성고객 응 매뉴얼을 만들어 감정노동의 피해에 처하고자 했고 감

정노동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사측도 이를 받아들 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은 노동, 법률, 여성, 의료 등 각계 기   문가들과 결합하여 감정노동 네트

워크를 출범시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하는 데 힘

을 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마침내 감정노동자 보호법 설립으로 그 결

실을 맺게 되었다. 산업안 보건법 제26조 2항이 신설되어 2018년 10월 18일

부터 국 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를 세칭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한다.1) 이 

1) 이 법은 이후 산업안 보건법 제41조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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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업주가 고객응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방하기 해서 필수 으로 취

해야 할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이후 서울시를 비롯

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발표하고 있다.2) 법과 조례

에 따라 이제 서비스 조직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한 여러 제도들을 의무

으로 도입하고 있다.

Hochschild의 서(Hochschild, 1983)가 출 된 이래 많은 학자들이 감정노

동을 수행하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겪는 심리  건강의 악화를 조사하 다

(Grandey and Gabriel, 2015; Zap et al., 2021). 감정노동자는 직무탈진(job 

burnout), 특히 감정소진(emotional exhaustion)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Hülsheger and Schewe, 2011), 그 밖에 자기 소외감, 우울감, 스트 스뿐만 아

니라(Hülsheger et al., 2010; Hülsheger and Schewe, 2011; Huppertz, et al., 

2020) 알코올 섭취 장애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randey et al., 2019; 

Sayre et al., 2020). 최근에는 연구 심이 더욱 넓어져서 감정노동이 직장 내 

노동자들 간의 사회  계를 악화시키고(Deng et al., 2017), 퇴근 후 가정생활

에 부정  향을 미치는 과정이 연구되고 있다(Krannitz et al., 2015; Wagner 

et al., 2014; Xanthopoulou et al., 2018). 한국 학자들도 감정노동이 여러 정신

 스트 스와 심신상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이재원, 2020; 이

지연 외, 2021; 채연주․양경욱, 2019).

이와 같이 지난 논문들은 감정노동의 부정  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상 으로 조직이 시행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들이 종업원에

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거의 연구하고 있지 않다. 소수의 연구들은 지각

된 조직지원(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과 동료  상사의 지원이 감정노

동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해서 검증하거나(McCance et al., 2013; Ortiz- 

Bonnín et al., 2016; Uy et al., 2017), 업무 의 휴식이 감정노동의 악 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Trougakos et al., 2008). 그러

나 이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의무화되고  권고되고 있는 구체 인 감정노

동자 보호제도에 을 맞추고 있지 않다.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2) 서울시가 2016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발표한 이후에 총 15개의 역자치단체, 49개 
기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신설되었다(2021년 6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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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약 3년의 시간이 흘 고, 과연 그 법에 따라 도입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가 의도된 바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

해야 이 제도가 기   조직들에 더욱 되도록 사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모형을 구성하고 

통계 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이론  모형의 종속변수로 감정소진에 

을 맞추는데, 이는 지치고 피곤한 느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감정노동자들

이 가장 흔히 겪는 심리  건강장해로 알려져 있다(Hülsheger and Schewe, 

2011; Mesmer-Magnus et al., 2012).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방효

과와 사후  피해복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측하는데, 자는 보호제도가 노

동자들의 감정 리행동  그들이 직면하는 고객 비시민성(customer incivility)

의 빈도를 임으로써 감정소진의 피해를 방할 것을 의미한다. 사후  피해

복구 효과란 노동자들이 감정노동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후에 보호제도가 노동

자의 심리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뜻한다.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해명한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먼  이론  배경을 설명하면서 연구가설을 수립한다. 그 후 설문

조사 과정과 연구 상자에 해서 설명하고 연구방법을 구체 으로 제시한다. 

그에 이어서 구조방정식을 통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 연구결과의 이론 ․

실무  함의에 해서 언 하며 논문의 결론을 제안한다.

Ⅱ. 이론  배경  가설

1.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유형과 직무요구-자원 모형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가 감정노동의 피해로부터 서비스직 노동자

를 실질 으로 보호하는지를 실증하는 데 목 이 있다. 사실 제도의 효과를 검

증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제도들 각각의 개별  효과를 검증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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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몇 개의 하  번들 는 묶음의 효과에 주목하거나 는 총 제도의 단일한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있다. 본 연구는 유사한 제도들끼리 묶어서 3개의 번들

을 구성하고 이 제도 번들의 효과를 검증  비교하는 근을 취한다. 그 게 

하는 이유는 첫째, 제도 각각을 변수화하는 경우 모형의 복잡성 때문에 제도

의 개별  효과를 검증하고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둘째, 실 으로 조

직은 여러 제도들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

는 것은 실무 인 함의를 도출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제도는 따

로 존재할 때보다 유사한 다른 제도들과 함께 시행될 때 더 효과 일 수 있으

며, 따라서 제도 번들을 검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양동훈, 2017). 마지

막으로, 총 제도는 서로 구분되는 하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의 효과

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도를 하  번들로 분해하여 검증하는 것이 통계 으

로 더 타당할 수 있다. 3개의 하  요인들은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들 간의 

효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비교하는 것이 요한 연구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3개의 하  요인 는 번들로 구분한다. 

이 에 김종진 외(2021)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고객폭력 리, 매뉴얼  교

육, 건강 리 등으로 구분했다. 이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호제도를 

고객 처지원, 교육․건강 리, 휴식지원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고객

처지원 제도는 고객의 불량행동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산업안 보건법은 사업주가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

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며, 문제 상황 시 감정노동자가 고객에 

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를 단하고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부

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의 매뉴얼은 고객의 문제  행

동을 악성  강성으로 유형화하고 각 사례별 감정노동자의 처 요령을 시

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량행동이 발생할 경우 동료  상사가 신 응 하거나 

해당 노동자를 정서 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이 감정노동자를 신하여 고객을 고발 

조치하도록 권하고 있다. 둘째는 감정노동자 교육  건강 리 제도인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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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건법은 사업주가 고객응  매뉴얼  건강장해 방 교육을 실시하고 심

리상담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감정노동센터 매뉴얼은 주

기 인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힐링 로그램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권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휴식지원 제도가 있는데 조직은 감정노동자가 충분한 휴

식시간을 리고 사업장에 마련된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 게 권장  의무화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가 실제 감정

노동자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이 제도의 효과를 추론

할 수 있는 이론  근거로 직무요구 -자원 모형(Job Demand-Resource model, 

JD-R)(Bakker and Demerouti, 2007)에 주목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조직의 직

무 특성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상언, 2012; Demerouti 

et al., 2001). 하나는 직무요구(job demand)인데, 이는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

하기 해서는 막 한 노력이나 집 을 요하며 따라서 개인이 심리 ․신체

으로 속히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탈진에 이르게 하는 직무  특성을 말한다

(Bakker and Demerouti, 2007).  하나의 요소는 직무자원(job resources)인데, 

이는 직무요구에 효과 으로 처하게 도와주는 개인 ․조직  자원이며 이

를 많이 확보할수록 개인은 직무요구 수 이 높은 작업을 하더라도 심리  건

강이 훼손되지 않는다(Bakker and Demerouti, 2007; Bakker et al., 2005).

서비스직 노동자에게 표 인 직무요구는 표면연기(surface acting)와 고객 

비시민성이다(Glomb et al., 2004). 다수 조직들은 감정노동자가 고객을 친

하게 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감정이 조직의 요구와 일

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키기 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Hochschild, 1983). 한 서비스 조직들은 무례한 고객에 해서도 감정노동자

가 무조건 으로 친 히 응 하도록 요구한다. 서비스 조직의 이러한 정책은 

고객과 노동자 간 힘의 불균형을 래하며 그리하여 고객의 무례한 행동이 증

가하게 된다(Koopmann et al., 2015). 지 까지 연구들은 표면연기와 고객 비시

민성이 감정노동자들의 자원을 격히 소모하여 그들을 감정 으로 지치게 만

든다고 보고함으로써 이것들이 건강을 해치는 직무요구임을 경험 으로 뒷받

침하고 있다(채연주․양경욱, 2020; Hülsheger and Schewe, 2011; Huppertz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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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0). 서비스직 노동자에게 가용한 직무자원은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일 것

이다.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일종의 조직  자원(organizational resource)인데

(최용득․한 구, 2018),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에 해서 감정노동자가 자

율 으로 처하도록 돕는 제도  기반일 뿐만 아니라 휴식을 통해 소진된 감

정  자원을 회복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들에서 직무 자율

성(박상언, 2012)과 휴식시간(Hunter and Wu, 2016)은 직무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감정노동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한다. 첫째로 보호제도는 방  효과를 가질 것인데, 직무요구

의 수 을 낮춤으로써 노동자가 심리  건강의 악화를 경험하지 않도록 할 것

이다(최용득․한 구, 2018). 다시 말해 감정노동과 고객 비시민성의 수 을 

임으로써 보호제도는 간 으로 심리  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다. 둘째로 보호

제도는 사후  피해복구의 효과를 가질 것이다. 즉 보호제도는 높은 수 의 직

무요구 때문에 탈진된 노동자들에게 자원을 공 함으로써 심리  건강이 향상

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방  효과

와 사후  회복효과를 가설화한다. 본 연구의 이론  모형은 종속변인으로서 

감정소진을 포함하는데 감정노동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면서 지

까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감정소진이기 때문이다(Hülsheger and 

Schewe,2011). 감정소진이란 노동자가 보유한 인지 ․감정  자원들을 모두 

소모해 버려서 극도로 지치고 피곤한 느낌을 갖는 것을 말한다(Maslach and 

Jackson, 1981). 

2.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방효과

서비스 업종의 조직들은 친 하고 따듯하며 다정한 감정을 노동자들이 고객

에게 표 하기를 요구하며 이러한 감정표 과 련된 조직규범을 만드는데, 이

를 감정표 규칙(display rules)이라고 한다(Ashforth and Humphrey, 1993). 감

정표 규칙이 요구하는 감정을 실제 노동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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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규칙 부조화(emotion-rule dissonance)를 경험한다(양경욱 외, 2015; Grandey 

et al., 2013; Zapf et al., 2021). 이러한 감정  불일치 때문에 개인은 심리 으

로 불쾌함을 느끼고, 이 감정  간극을 해결하기 해서 두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된다(Grandey et al., 2013). 하나는 감정표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진정한 감

정을 그 로 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표 규칙에 맞추어서 자신의 감

정을 바꾸는 것이다(양경욱 외, 2015; Zapf et al., 2021). 첫째 행동을 정서 반

(emotional deviance)이라고도 하는데(Zerbe, 2000) 감정표 규칙에 항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조직 내 불복종 행동(organizational misbehavior)에 가깝고, 따

라서 이 행동에 해서 조직이 제재를 가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 노동자가 정서

반을 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할 수 있고, 남은 유력한 선택지는 자신의 감

정표 을 감정표 규칙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 즉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양경욱 외, 2015).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노동자들에게 감정

소진을 일으키는 주된 직무 스트 스로 꼽히는 것이 표면연기이다(Hülsheger 

and Schewe, 2011; Mesmer-Magnus et al., 2012). 표면연기란, 자신의 진짜 감

정은 억제하면서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Hochschild, 1983). 노동자들이 표면연기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이유에서 

감정소진이 유발되는데(Huppertz et al., 2020), 첫째로 그들은 진정한 감정을 

억제하면서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 계속해서 자

신의 인상을 리함으로써 거짓 감정에 상 방이 속도록 해야 한다(Deng et al., 

2017; Grandey et al., 2019). 그러므로 표면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속도로 자

원을 소모한다. 둘째로, 표면연기를 지속하는 노동자들은 부정  감정을 느끼

면서 이를 억제하고 있는데, 이 부정  감정은 감정소진을 일으키는 요인  

하나이다(Grandey and Gabriel, 2015; Huppertz et al., 2020). Gross는 실험을 

통해서 부정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은 비록 겉으로는 정  감정을 연기할

지라도 부정  감정은 계속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다(Gross, 2015). 마찬가지로 

표면연기를 하는 노동자들은 부정  감정을 억 르면서도 계속해서 부정  감

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며, 이 부정  감정은 정신  스트 스로 이어지고 후자

는 다시 감정소진을 일으킨다(Hülsheger and Schewe, 2011). 셋째로 표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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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노동자들은 거짓된 감정을 꾸며내어 표 하는데 이는 그들의 성취감을 

하시킬 수 있다(Xanthopoulou et al., 2018). 특히 고객들이 노동자들의 감정

표 이 가장된 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비스 질이 낮은 것으로 인지하

게 되고, 노동자들에게 직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Zhan et al., 2016).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성취감이 낮아지게 되고 성취감은 개인의 주요한 심리  자원 

 하나이기 때문에, 성취감이 낮은 개인은 감정소진을 겪을 수 있다. 

서비스직 노동자는 고객응  과정에서 고객 비시민성을 경험하는데 이것도 

감정소진을 일으키는 표 인 요인으로 손꼽힌다(Koopmann et al., 2015). 고객 

비시민성이란 고객의 무례한 행동을 말하는데, 성  폭행이나 신체 ․언어  

폭력과는 달리, 상 를 해하겠다는 뚜렷한 의도는 없는, 낮은 강도로 무례를 범

하는 행동으로서 상 에게 부정  향을 미친다(채연주․양경욱, 2020; Sliter et 

al., 2010). 고객 비시민성이 감정소진을 일으키는 이유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

할 수 있다(채연주․양경욱, 2020; Wang et al., 2011; Zhan et al., 2016). 첫째로 

고객 비시민성은 노동자에게 부정  감정을 일으키며, 이 부정  감정은 술

한 것처럼 감정소진과 연 된다. 근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간주되며 이들은 서로를 존 하는 것이 암묵 인 사회  규칙이

다(Sliter et al., 2010). 그런데 고객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상호존 의 사

회  규칙을 반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노동자들은 고객의 행동에 해 분노하

게 된다(Sliter et al., 2010). 작업장에서 부정  감정을 느끼면 노동자들이 경험하

는 심리  스트 스 수 이 높아지고, 이 스트 스는 감정소진의 주요한 요인이

다. 둘째로 고객 비시민성은 노동자의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감정소진을 래

한다(Koopmann et al., 2015). 고객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 노동자들은 부정  감

정을 느끼며, 이 부정  감정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노동자들

은 평소에 하던 동일한 업무를 할 때에도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Wang et al., 2011; Zhan et al., 2016). 이는 노동자들의 인지  자원이 속히 소

모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감정소진을 겪게 된다.

이상의 논의는 직무요구로서 표면연기  고객 비시민성이 각각 감정노동자

의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감정소진을 일으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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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a : 표면연기는 감정소진과 정(+)  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1b : 고객 비시민성은 감정소진과 정(+)  계에 있을 것이다.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고객 처 지원제도는 고객 비시민성의 수 을 낮추

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우선 고객이 감정노동자를 존 하기를 

요청하는 포스터나 입간 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는 이러한 문구를 안내하

는 음성을 화 기음에 삽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고객의 

성희롱, 폭언 등에 법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추가되기도 하는

데 이는 고객의 비시민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는 고객의 문제행동에 한 처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사업장이 마련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뉴얼도 고객 비시민성의 수 을 낮출 수 있다. 

컨  매뉴얼은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할 경우 자제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고객이 멈추지 않는 경우 업무를 단하게 한다. 덕분에 감정노동자

는 장시간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한 성희롱 등

을 하여 서비스 지를 경험하거나 단호한 경고를 들은 고객은 다음에는 감정

노동자를 조심스럽게 하게 되며, 이리하여 고객 비시민성의 빈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 제도는 감정노동(표면연기)의 수 도 낮출 것이다. 고객응  매뉴얼은 감

정노동자로 하여  문제행동을 범하는 고객에게 계속 친 히 응 하기보다는 

단호히 처하도록 한다. 감정노동자들은 무례한 고객을 면했을 때 이들을 

친 하게 응 하기 해서 자신의 감정표 을 바꾸는 표면연기를 한다(Sliter et 

al., 2010). 고객응  매뉴얼은 감정노동자가 성희롱을 범하는 고객에게 법  조

치에 한 경고를 표 하거나 업무가 지될 수 있음을 고하게 함으로써 친

한 응 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그리하여 감정노동자는 무

례한 고객에 해서 표면연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업장에 고객응 근

로자를 존 할 것을 요청하는 문구가 게시된 경우 고객은 감정노동자를 동등한 

시민으로서 우할 것이며, 이럴 때 노동자는 감정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고객이 감정노동자에게 의를 갖추어 존 할 때 노동자의 표면연

기 수 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채연주․양경욱, 2020).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양경욱)   43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다른 하부 요인들도 고객 비시민성  감정노동 수

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고객응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

동자의 인 계 숙련도가 향상되어 무례하고 인간  모멸감을 주는 고객에게 

더 단호하게 응 할 수 있게 되며 그리하여 고객 비시민성과 감정노동 수 이 

낮아질 수 있다. 한 휴게설비가 잘 갖추어진 휴게시설에서 감정노동자가 충

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거나, 는 심리  문제에 착했을 때 심리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가지는 개인 ・심리  자원이 증가할 것이다. 심리  

자원이 풍부한 감정노동자는 정 인 감정을 가지게 되며 자신의 감정과 조직

이 요구하는 감정이 일치하므로 표면연기를 할 동기가 낮아진다(Judge et al., 

2009). 이상의 주장에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나온다.

가설 2a :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표면연기와 부(-)  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2b :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고객 비시민성과 부(-)  계에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표면연기와 고객 비시민성을 낮추며 이를 

통해서 간 으로 감정노동자의 감정소진 수 을 감소시킬 것으로 간주한다. 

요컨  표면연기와 고객 비시민성이 감정노동자 보호제도가 감정소진에 미치

는 향을 매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가설이 성립된다. 

가설 2c :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와 감정소진의 부(-)  계를 표면연기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2d :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와 감정소진의 부(-)  계를 고객 비시민성이 

매개할 것이다. 

3.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사후  회복효과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휴식지원 제도는 감정소진의 정도를 떨어뜨릴 것으

로 볼 수 있다. Trougakos et al.(2008)에 의하면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공

하는 것은 노동자가 소모된 자원을 회복할 시간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들의 연구는 휴게시간에 업무를 단하고 휴식을 취한 노동자는 그 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서 실제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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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ch et al.(2018)과 de Jonge et al.(2012) 한 휴게시간 동안 일과 심리 으

로 거리를 두고 신체 으로 이완하는 것(relaxing)은 개인의 심리  자원을 회

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할 때, 휴식지원 제도

는 자원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감정소진의 수 을 낮출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고객 처 지원제도 한 감정소진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인데, 고객이 폭언

을 했을 때 감정노동자가 주의를 주거나 서비스를 지할 경우 노동자들의 심

리  피해가 덜 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심리 ・정서  자원이 덜 소진될 것

이다. 이 제도는 감정노동자가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업무를 지하고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 다면 노동자는 고객응 로 인한 스트 스를 

해소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그들의 심리  자원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교

육․건강 리 제도도 감정소진을 직 으로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신건강을 스스로 회복하는 요령을 가르치는 교육이나 직 인 심리상담은 

감정노동  고객 비시민성 때문에 소진된 심리  자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 업무시간 에 취미 생활  심신 회복의 활동을 수행하는 힐링 

로그램과 퇴근 후 동료들과의 동호회 활동을 조직이 지원하는 것도 심리  

자원을 회복하게 한다. 업무시간 이나 퇴근 후  활동을 하는 것은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여 궁극 으로 정  감정을 가지게 하며, 이러한 정 정서는 

심리  자원 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Xanthopoulou et al., 2018).

요컨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감정노동자의 감정소진 수 을 낮출 것이며, 

이로써 다음과 같은 가설이 나온다.

가설 3 :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감정소진과 부(-)  계에 있을 것이다. 

이상의 가설들을 종합하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감정

노동자 보호제도는 감정소진에 직  부(-)  향을 미치며(사후  보호효과), 

고객 비시민성과 표면연기를 매개로 감정소진에 부(-)  향을 간 으로 미

칠 것이다( 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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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효과에 한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연구 상

본 연구는 A시에 거주 이면서 A시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객응  

노동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A시는 설문조사 당시인 2019년 

하반기에 지역별 고용조사 기  취업자가 1,584,427명이었다. 이 에서 감정

노동자의 규모는 558,564명으로 추정되어 체 취업자의 35.3%이었다. 국 

규모에서 체 취업자의 33.1%가 감정노동자임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비율이

다. 감정노동자들의 직업별 비율을 보면, 매장 매직이 23.7%, 조리  음식 

서비스직이 17.6%, 보건/사회복지  종교 련직이 13.1%, 이․미용/ 식  

의료보조 서비스직이 10.4% 다.

설문조사 문 업체에 연구비를 지불하고 설문조사를 의뢰하 다. 업체에 고

용된 문 조사요원들이 직  설문지와 커버 터를 소지하고 잠재 인 연구

상자들을 찾아가 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커버 터에는 본 설문조사의 

목 과 설문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해서 안내하는 문구들이 포함되

어 있었다. 설문요원들은 효과 인 설문조사를 해서 사 에 조사 요령과 

련된 훈련을 받았다. 본 논문은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

이 있으므로, 감정노동 종사자로 연구 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그 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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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만 우선 연구 상자로 선정하 고, 그 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연

구 상에서 제외하 다. 그 결과, 총 730명의 응답 자료가 확보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구 상자의 수를 더 한정했는데,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존재 유무에 해서 ‘해당 없음’에 응답한 사람들을 제외했다. 왜냐하면 ‘해당 

없음’에 응답한 이유가 여러 가지여서 어느 하나로 특정할 수 없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가 직종과 무 하기 때문이거나, 해당 제도의 유무에 해

서 응답자가 잘 모르거나 는 해당 제도의 의미를 응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

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응답했을 수 있다. 그 결과 최종 으로 총 465명의 

응답자료가 남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응답자들 

에서 여성이 286명(62%)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았다. 이는 감정노동

을 요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 여성이라는 실을 반 한다.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38세(표 편차=13.1) 다. 동일 직장에 계속 근무한 직

장근속연수는 46.67개월(표 편차=57.67)이었다. 

2. 측정도구  분석방법

가. 감정노동

표면연기를 측정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Brotheridge and Lee(2003)가 개

발한 Emotional Labor Scale(ELS)을 활용하 다. 이는 재까지 감정노동 연구

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다. 척도는 연구자와 동료 교수가 직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 는데 번역-역번역의 차를 거쳤다. 한국 번역본을 

어를 모국어로 하는 번역 문가에게 의뢰하여 어로 역번역(back translation)

하고, 이 역번역본과 원 척도를 번역 문가가 비교하여 번역을 검하 다. 표

면연기를 측정하는 척도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의 진짜 감

정은 표 하지 않는다”, “내가 실제 느끼지 않은 감정을 느낀 척 한다”, “내가 

느낀 진짜 감정은 숨긴다” 등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이 문항들에 해서 동의하

는 정도를 5  척도(1= “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응답하게 하

다. 척도의 내  일 성을 확인하기 해서 신뢰도를 분석하 고, 표면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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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바흐 알 계수는 .73으로, 내  일 성이 확보되었다. 

나. 감정소진

감정소진을 측정하기 해서 본 연구는 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MBI-GS, Schaufeli et al., 1996)를 활용하 다. 이 척도는 직무탈진(job 

burnout)을 구성하는 3개의 하 요인인 감정소진, 냉소(cynicism), 그리고 직업 

효능감(professional efficacy)을 측정하는데, 본 연구는 그  감정소진을 측정

하는 총 5개의 문항을 활용하 다. 척도는 앞서 언 했던 번역 -역번역의 차

를 거쳐서 연구자와 동료 교수가 직  번역하 다. “업무에 지쳐 고갈되어 있

다고 느낀다”, “업무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탈진상태가 된다” 등의 문항을 포함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이 문항들에 해서 동의하는 정도를 5  척도(1= “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응답하게 하 다. 척도의 내  일 성을 확

인하기 해서 신뢰도를 분석하 고, 감정소진의 크론바흐 알 계수는 .90으로, 

내  일 성이 확보되었다. 

다. 고객 비시민성

고객 비시민성을 측정하기 해서 Cortina et al.(2001)의 Workplace Incivility 

Scale(WIS)을 히 수정하여 활용하 다. 고객 비시민성을 측정하기 해서 

이 척도를 구성하는 설문문항들이 ‘고객’을 포함하도록 문구를 수정하 다. 이 

척도는 본래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5개를 

선별하여 사용하 다. 두 개 문항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을 한국어로 

번안했을 때 다른 문항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으며, 한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

과 사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문항들이 묘사하는 고객행동을 거의 경험하지 않

는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척도는 번역-역번역의 차를 이용하여 연구자와 

동료 교수가 번역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고객이 나를 비하하거나 

모욕 인 말을 했다”, “고객은 나를 깎아내리거나 업신여겼다” 등의 문항을 포

함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문항들이 묘사하는 고객의 무례한 행동을 얼

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5  척도(1=“한 달에 한 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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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루에 한 번 이상”)에 응답하게 하 다. 척도의 내  일 성을 확인하기 

해서 신뢰도를 분석하 고, 고객 비시민성의 크론바흐 알 계수는 .91로, 내

 일 성이 확보되었다. 

라.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본 논문의 연구 상인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고객의 무례한 행동에 감정노

동자들이 처할 수 있는 조직의 제도  지원을 말하며, 감정노동의 피해로부

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

은 조직지원인식, 동료  상사지원과 같은 변인들을 사용해 왔지만(최용득・
한 구, 2018; McCance et al., 2013; Ortiz-Bonnín et al., 2016; Uy et al., 

2017),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고용

노동부 매뉴얼 등에서 명시화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실질  효과를 규명하

는 목 을 가진다. 그러므로 재 한국의 조직들이 사용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구체 으로 반 하는 형태로 설문문항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설문문항을 만든 차는 다음과 같다. 먼 ,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조례, 그리

고 고용노동부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의 감정노동자 보호매뉴얼을 검토하고 

여기서 사업자에게 강제  권고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들을 확인하

다. 그리고 선행연구로서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에서 발표한『공공부문 감정노

동 평가제도 연구』(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2019)도 참고하 는

데, 이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추출하여 공공기

에 보호제도 존재 여부를 묻고 있다. 결과 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한 16

개의 제도를 확인하 고 그에 따라 총 16개의 문항을 만들었다. 과연 이 16개

의 문항들이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포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련 분야

의 문가들을 빙하여 조언을 받았다. 본 연구는 응답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1=“ ”, 2=“아니오”, 3=“해당 없음”)

를 체크하도록 했고, 앞서 언 했듯이 “해당 없음”에 표시한 응답자들의 자료

는 해석의 문제 때문에 제외했다. 척도는 “직장은 무례하고 비인격 인 행동을 

하는 고객에 해 법 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한다”, “직장은 무례

하고 비인격 인 행동을 하는 고객에 해서 직원이 서비스 달을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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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다” 등의 문항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하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연구

모형에 투입한다. 고객 처 지원 제도는 무례한 고객을 했을 때 법  조치 

실행, 서비스 지, 리자 개입, 동료 지원, 업무 지 후 휴식, 악성고객 응  

매뉴얼 마련, 매뉴얼 내 고객 서비스 내용 최소화 등 총 7개의 세부 제도들로 

구성된다. 교육․건강 리 제도는 악성고객 처 교육, 건강검진, 심리상담 

로그램, 건강 리법 교육, 힐링 로그램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6개의 세부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휴식지원 제도는 휴게시설 제공, 자유로운 

휴게시설 이용, 휴게시간 제공 등 3개의 세부 제도로 구성된다. 각 변수의 값을 

구하기 해서 응답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회사  기 들이 시행 이라고 응

답한 세부 제도의 수를 합산하 다.

마. 통제변수

가설 검증을 해 구조방정식을 구성하면서 몇 개의 변수를 통제하 다. 먼

, 성별을 통제하 는데 고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낮은 직 일 것으로 

가정하고 여성들에게 더 무례한 행동을 빈번하게 범하는 경향이 있는데, 

Hochschild(1983)는 이를 두고 여성의 지  보호막(status shield)이 낮다고 언

하 다. 게다가 여성은 1차 사회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조 할 것을 

요구 받기 때문에 감정 리가 마치 그들의 당연한 기능(skill)인 것처럼 취 받

으며, 그래서 직장에서 더 자주 감정노동을 수행하도록 강요받는다(Hochschild, 

1983).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감정 으로 소진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연령이 더 높은 사람들은 은 사람들에 비해서 감정 리에 더 능

숙하며, 그래서 감정노동의 악 향에서 비교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

으므로(Dahling and Perez, 2010) 연령을 통제했다. 조직 근속연수도 통제했는

데, 서비스 조직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그 조직의 감정표  규범을 깊이 내면화

하여 비교  수월하게 감정 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감정노동의 피

해를 덜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당 노동시간(weekly working hours)도 통제했는데, 주당 노동시간이 길면 

길수록 장시간 근무로 인해 더 탈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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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응  빈도와 지속시간도 통제했다. 고객응  빈도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고

객을 응 했는지를 제시하는데, 고객을 많이 응 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은 다양

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인지  자원을 격히 소모함으로써 결과

으로 빠르게 소진될 것이다(Diefendorff et al., 2005). 고객응  지속시간이란 

한 명의 고객을 응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고객 한 명을 응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고객의 특수한 개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노력해야 하고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소진될 것이다(Diefendorff et al., 2005).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동자가 재직 인 조직이 공공부문에 속하느냐 는 

민간부문에 속하느냐 여부를 통제하 다. 공공기 의 경우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이 기 되기 때문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선도 으로 수할 가능성이 더 

크다.

Ⅳ. 연구결과

1. 요인분석

감정노동(표면연기), 감정소진, 고객 비시민성을 측정한 척도들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해서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실시

하 다.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 모형 합도를 단하기 해 네 가지 기 치

를 활용하 다(Taasoobshirazi and Wang, 2016).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1990),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Bentler, 2007)은 그 값이 .08 이하일 때 합도가 양호한 것으

로 단하 다(Vandenberg and Lance, 2000).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90 이상일 때 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

(Vandenberg and Lance, 2000). 확인  요인분석을 한 로그램은 Mplus8을 

사용하 다. 

표면연기, 감정소진, 고객 비시민성을 측정하는 총 13개의 문항으로 측정모

형을 구성하 는데, 3요인 모형의 합도는 에서 언 한 권장기 에 부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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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χ2[62]=163.74, RMSEA=.06, CFI=.97, TLI=.96, SRMR=.04). 측정모형 이

외의 안모형을 몇 가지 구성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확

인하 다. 표면연기와 감정소진을 결합한 2요인 모형의 합도는 권장기 에 

부합하지 않았고(χ2[64]=414.44, RMSEA=.11, CFI=.89, TLI=.88, SRMR=.08), 

고객 비시민성과 감정소진을 결합한 2요인 모형의 합도도 마찬가지로 권장

기 에 부합하지 않았다(χ2[64]=1370.88, RMSEA=.21, CFI=.62, TLI=.54, SRMR 

=.18). 그러므로 3요인 모형을 가장 나은 측정모형인 것으로 단하 다. 3요인 

모형에서 문항들은 모두 각 요인들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재되었고, 표 화 

요인부하량은 모두 .60 이상으로서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추가 으로 타당도 검증을 하기 해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을 계산하 고(Fornell 

and Larcker, 1981),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 다. 각 변인의 복합신뢰도 값

은 기 치인 .70 이상이었고, 평균분산추출 값 역시 기 치인 .50 에 근 하거

나 는 이상이어서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분산추출지수의 제곱근도 <표 

1>에 제시하 는데 이 값이 변수 간 상 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

도도 확보되었다(Gefen and Straub, 2005).

본 연구는 응답자의 자기보고(self-report)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 기 때문

에 동일방법에 의한 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일

방법에 의한 편의가 발생했는지 진단하기 해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 방법

을 따랐다. 단일요인에 설문문항들이 재되는 단일요인 측정모형을 구성하

는데 결과 으로 권장기 에 부합하지 않았다(χ2[65]=1795.80, RMSEA=.24, 

CFI=.50, TLI=.40, SRMR=.18). 표 화 요인부하량을 확인했을 때 8개 요인들

의 값이 .50 미만으로 모형의 타당도가 낮았다. 모형을 비교한 결과, 3요인 모형

<표 1> 변수의 타당도 검증값

CR AVE AVE의 제곱근

표면연기 .74 .49 .70

감정소진 .90 .65 .81

고객 비시민성 .92 .6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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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일요인 모형에 비해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χ2=1632.06, △df=3, 

p<.001). 그러므로 동일방법의 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고 그것이 본 연구

의 결과를 왜곡했을 개연성 한 낮을 것으로 단하 다(Podsakoff et al., 

2003).

2. 기 통계분석  가설 검증

<표 2>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 표 편차  상 계 계수를 

표시하 다. 표에서 보듯이 표면연기와 감정소진 간에 정(+)  상 계가 있

고(r=.29, p<.001), 고객 비시민성과 감정소진 간에도 정(+)  상 계가 있다

(r=.32, p<.001). 고객 처 지원은 감정소진과 부(-)  상 계에 있고(r=-.18, 

<표 2>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성별

(2) 연령 -.03

(3) 근속연수  .11* .40***

(4) 주 노동시간  .13** .14**  .08

(5) 응 빈도 -.01 -.04 -.06  .01

(6) 응 시간  .06 .13**  .01  .01 -.14**

(7) 부문 -.04 .08  .05  .01 -.07  .13**

(8) 표면연기 -.03 -.06 -.02  .04  .08 -.01 -.13**

(9) 감정소진 -.11* -.01 -.04  .02  .14**  .01 -.03  .29***

(10) 고객 
비시민성

-.07 -.05 -.07 -.01  .14** -.03 -.02  .04  .32***

(11) 고객 처 

지원
-.10* .10*  .12* -.05 -.08  .12*  .13**  .19***-.18*** -.15**

(12) 교육․건강
리

 .01 .08  .15** -.06 -.04  .13**  .21***-.09* -.10* -.07 .69***

(13) 휴식 지원 -.01 .07  .04 -.03 -.07  .11*  .17* -.07 -.20*** -.08 .58*** .65***

평 균 .38 38.00 46.66 37.85 30.48 16.76 .12 3.82 3.37 1.79 2.85 1.34 .89

표 편차 .49 13.09 57.67 13.66 43.74 37.22 .32 .66 .78 .89 2.71 1.95 1.18

  주 : N=465. 성별(0=여, 1=남); 연령(연도); 근속연수(개월); 주 노동시간(시간); 응 빈도

(명); 응 시간(분); 부문(0=민간기업, 1=공공기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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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교육․건강 리도 감정소진과 부(-)  상 계에 있으며r=-.10, 

p<.05), 휴식 지원도 감정소진과 부(-)  상 계에 있다(r=-.20, p<.001). 고객

처 지원은 표면연기와 부(-)  상 계를 가지고(r=-.19, p<.001), 교육․건

강 리도 표면연기와 부(-)  상 계를 가지고 있다(r=-.09, p<.05). 고객 비

시민성은 고객 처 지원과 부(-)  상 계에 있다(r=-.15, p<.01). 본 연구의 

가설들이 상정한 변수 간 계가 상 계 분석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고, 그러므로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 다. 감정노동자 보호제

도가 표면연기  고객 비시민성과 연결되고,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표면연

기, 고객 비시민성이 모두 감정소진과 연결되는 모형이다. 에서 언 한 통제

변인들도 모두 감정소진과 직  연결된다. 이 모형의 합도는 권장기 에 부

합하 다(χ2[177]=358.77, RMSEA=.05, CFI=.95, TLI=.94, SRMR=.05). 이 모

형에서 변인들 간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먼 , [그림 2]에서 보듯이 표면연기가 감정소진에 연결되는 경로의 표 화 

계수는 .29로 정(+) 이고 유의하 다(p<.001). 고객 비시민성이 감정소진에 연

결되는 경로의 표 화 계수는 .32로 역시 정(+) 이고 유의하 다(p<.001). 그

[그림 2] 구조방정식을 통한 연구모형의 검증

  

  주 : N=465. 통계 으로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선으로 표시. 통제변인은 그림에 표시하지 않음.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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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가설 1a와 1b는 지지되었다.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고객 처 지원이 

표면연기에 연결되는 경로의 표 화 계수는 -.28(p<.001), 고객 비시민성에 연

결되는 경로의 표 화 계수는 -.22(p<.01)이었고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그러므로 가설 2a와 2b는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매개가설에 해서 검증을 

하기 해 bootstrap 반복 복원추출을 10,000으로 설정하 고, Mplus를 이용하

다. 분석결과, 고객 처 지원은 표면연기를 매개로 감정소진으로 연결되는 

경로계수가 -.08로 유의하 고(p<.01), 95%의 신뢰구간은 -.15에서 -.04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고객 처지원이 고객 비시민성을 매개로 감정소진으로 연결

되는 경로계수는 -.07로 유의하 (p<.01)고, 95%의 신뢰구간은 -.12에서 -.03으

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2c와 2d는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가설3은 감정노동자 보호제도가 감정소진에 해서 부(-) 으로 연 될 것이

라고 하는데, [그림 2]에서 보듯이 휴식 지원이 감정소진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표 화 계수 -.22로 유의하 다(p<.001). 다른 두 개 제도들의 경로 계수 값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3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V. 토론  결론

고객응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이 사회 으로 큰 주목을 끌면서 그들이 안

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한 정책  개입이 강구되기 시작했다. 노동

계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리고 사회  캠페인을 통해서 감정노동을 선제 으

로 이슈화하 다. 그러한 사회운동의 결실로서 맺어진 것이 감정노동자 보호법

이다. 이 법에 근거해서 지방 자치단체들에서 조례가 세워지고 감정노동자 보

호를 한 구체  가이드라인을 담은 고객응  매뉴얼들이 서울시 감정노동센

터와 고용노동부를 심으로 발간되고 보 되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지도 어언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사업장에서 

감정노동 보호를 한 조치들이 얼마나 충분히 보 되었는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더 시 히 답이 구해져야 할 것은, 과연 이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들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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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한 목 에서 시작되었고, 고객응  노동자 465명이 

완료한 설문조사 응답자료를 토 로 연구모형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감정노

동자 보호제도  휴식지원은 감정소진을 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근무  어느 때나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휴게시간

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응  노동자의 소진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한 무례

한 고객에 효과 으로 처하도록 돕는 제도  장치들(법  고발 고지, 서비스 

지, 리자  동료 지원, 휴식 제공, 처 매뉴얼 제공)은 표면연기  고객 

비시민성의 수 을 낮추고 이를 통해서 간 으로 감정소진을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례한 고객 처와 련된 제도들은 무례한 고객행동을 방하

고 노동자들이 감정 리를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소진되는 

것을 사 에 막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제

도의 효과를 실제 검증하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 까지 연구들은 고객응

 노동자들의 심리  건강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해치는 요인으로서 감정노동 

 고객 비시민성을 연구해 왔다. 이에 반해 고객응  노동자의 심리  건강을 

증진시키고 감정노동  고객 비시민성의 수 을 낮출 수 있는 조직의 제도  

실천에 해서는 연구가 미진하다. 몇몇 연구들은 감정노동의 효과를 조 하거

나 는 감정노동의 수 을 낮출 수 있는 변인으로 노동자의 개인 특질에 주목

하고 있을 뿐(Johnson and Spector, 2007; Judge et al., 2009; Scott and Barnes, 

2011), 조직의 정책  개입이 어떻게 감정노동과정에서 정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는 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 물론 소수의 연구들은 리자  

동료 직원들의 지원에 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McCance et al., 2013; 

Ortiz-Bonnín et al., 2016; Uy et al., 2017), 여 히 조직의 정책  개입에는 주

목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조직의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효과를 검증했다

는 데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그 자체로 측정했다는 에서 의

미가 있다. 앞서 언 한 것처럼 이  연구들은 감정노동의 수 을 낮추거나 감

정노동자의 심리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의 정책  제도에 해서 심

을 가지지 않았다. 소수의 연구들만이 리자・동료의 지원 는 조직지원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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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정노동과정에서 가지는 효과에 을 맞추고 있는데, 이들 변인은 재 

한국에서 서비스 조직이 실시하고 있는 보호제도를 반 하고 있지는 않다. 그

러므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보호제도가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증하기가 어려웠다. 한 감정노동자의 심리  건강을 증진시키

고 그들의 직무요구를 낮출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이 구체 으로 무엇인지도 알

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변수화하고  이를 실제 측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로,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효과를 방  효과와 사후  회

복효과로 나 어 분석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보호제도를 3개의 

하 요인으로 유형화하 는데 각각 무례한 고객에 한 처 지원, 교육  건

강 리, 그리고 휴식 지원이다. 고객 처 지원제도는 방  효과를 가지고 있

었다. 고객의 존 과 의를 요청하는 입간 을 세우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고, 

고객의 문제  행동에 감정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처하고 업무를 지하도록 

규정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문제  고객에 해 동료  상사가 지원하도록 하

는 이 제도는 고객 비시민성의 빈도를 이고 감정 리의 필요성을 낮춤으로써 

결과 으로 감정노동자들이 감정소진을 덜 느끼도록 한다. 휴게공간과 휴식시

간을 지원하는 제도는 사후  회복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노동자들에게 휴게시

설이 갖추어진 휴게공간에 자유롭게 근하도록 보장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소모된 자원을 회복하도록 도우며 이로써 직 으

로 감정소진을 낮춘다. 본 연구는 각각의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감정노동과정

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을 밝 냈다. 

본 연구는 실무  시사  한 가지고 있는데, 감정노동 보호제도의 효과성

을 뒷받침해주는 첫 실증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3여 년이 지난 재, 이 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이 감정노동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실제 효력이 있는지 검증할 때가 왔다. 민간과 공공 부문을 

불문하고 많은 조직들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해서 각종 제도들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들은 의도했던 로 감정노동의 피

해로부터 고객응  노동자들을 보호하는가? 이 조치들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서 고객응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가? 이 문제들에 해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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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객응  매뉴얼 배포, 

업무 지권 보장, 감정노동자 존  안내, 문제  고객 응  이후 휴식 부여, 상

사와 동료 지원 등이 고객응  근로자의 감정노동 수 과 고객 비시민성 경험

의 빈도를 임으로써 결과 으로 감정소진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 휴식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직 으로 감정소진을 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

된 이 제도들을 조직이 실제 실행하게끔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한계도 있다. 첫째로 감정노동자 보

호제도  교육․건강 리 제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는데 이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결과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수 있

다. 만일 감정소진만이 아니라 다른 결과변인을 포함한다면 교육․건강 리  

제도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다. 를 들어, 교육․건강 리 제도는 직

무만족에 정  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직원들의 복지에 조직이 심이 있

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

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변수들도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표면연기와 고객 비시민성의 계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 계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 고객 

비시민성은 때로는 표면연기의 선행요인으로 상정되기도 하고(채연주․양경욱, 

2020; Sliter et al., 2010), 때로는 표면연기와 감정소진의 계를 조 하는 요인

으로 간주되었다(최민혜․김인신, 2015; Lin and Lai, 2020). 이는 표면연기와 

고객 비시민성 간의 계가 아직 이론 으로 잘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다만, 표면연기와 독립 으로 고객 비시민성이 감정소진에 향을 미친

다는 은 시사하고 있다. 표면연기를 고객 비시민성의 매개변인으로 상정하는 

몇몇 논문들에서도 고객 비시민성은 표면연기에 의해 완 매개되고 있지 않으

며, 따라서 고객 비시민성의 독립 인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신지윤 외, 2015; 

채연주․양경욱, 2020).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

이 주 목 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감정소진의 원인인 표면연기뿐만 아니라 고

객 비시민성도 감소시키는지를 규명해야 했다. 요컨  연구모형에서 표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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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객 비시민성을 감정소진의 두 독립변인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연구목 은 

충분히 달성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 비시민성과 표면연기 간의 계를 

더 철 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변인 간 인과 계를 확인하기 해서는 종단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조직원의 제도 인식과 감정노동, 고객 비시민성, 감정소진 등의 변인

들을 동시에 측정하 다. 그러나 제도의 인과  효과를 제 로 포착하기 해

서는 변인 간에 시간차를 설정하는 종단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어 제도인식을 측정한 뒤 1주 후에 고객 비시민성, 감정노동을 측정하고 다

시 1주 후에 감정소진을 측정함으로써 변인 간에 시간차를 둔다면 본 모형이 

제한 인과 계를 검증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는 횡단면분석을 하 지만 역

인과성의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감정소진의 경험 유무에 따라서 

제도 인지의 수 이 달라질 것으로 단할 합리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과성을 철 하게 검증하기 해서는 추후에 종단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조 변수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는 노동자의 감정소진을 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이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를 들어 

직원의 성별에 따라서 제도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성 노동자의 경우 

고객 불량행동의 상이 되기 쉬우며 이에 따라 감정노동의 피해를 남성보다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hnson and Spector, 2007; Scott and 

Barnes, 2011). 그러므로 여성 직원에게서 제도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 된

다. 한 연령도 조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연령 가 높을수록 감정 리

의 숙련도가 높다(Dahling and Perez, 2010). 그러므로 연령 가 낮은 직원에 

해서 제도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부족한 감정 리의 숙련도를 고

객응  매뉴얼이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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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atistical Test of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er 

Protection Institution

Yang, Kyunguk

As the so-called Emotional Workers Protection Act was newly enacted, 

employers have been obliged to protect the emotional workers’ safety and 

health. Following this, the Emotional Laborer Protection Ordinance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istributed the 

Emotional Laborer Protection Manual. While past studies have focused on 

emotional workers’ poor health, they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e 

effectiveness of the emotional worker protection institutions. Many 

organizations have established the institutions, but whether they are effective 

in protecting emotional workers has not yet been examined.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based on a survey of 465 emotional labor workers. 

The organizational policy to offer rest breaks and rest space directly lowered 

workers’ emotional exhaustion. The organizational policy to help employees 

cope with customers indirectly reduced emotional exhaustion by lowering 

surface acting and customer incivility. On the contrary, the training and 

education, and health care policy in organizations have no effects.

Keywords : emotional labor, customer incivility, emotional laborer protection 

institutions, emotional exhaustion


